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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농 계 리 치운 조 개 조 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출일자 : 2001. 10. 10

나.  출 자 : 사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0. 10(의안 36 )

라. 심사일자 : 59회사천시의회임시회 3차산업건 원회(2001.10.22)

2. 안이

   농 계 회 리  치운 을 효 로 운 하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사천시 농 계 리 을 사천시농 계 회 리 로 명칭 변경(안 1조)  

나. 부품  징 법 개  

   1) 농 계 리에 소요 는 부품 이 당 3만원 미만일 때    는 상 로 

공하고, 그 이상 일때 원가(구입가격)로 징 .

   2) 부품 로 징 한 액  다음날까지 사천시 고에 입 하여야 한다.(안 7조) 

다. 농 계 회 리 의 장부비치 목록 규   

    1) 농 계 회 리 부속품 불부(별지 1  식)

    2) 농 계 회 리 소모품 불부(별지 2  식)

    3) 농 계 회 리 일지(별지 3  식)

    4) 농 계 회 리 부품  징 부(별지 4  식)(안 10조)

4. 원 검토보고

 ◦. 동 조 안  개 이  같이 농 계 리  치운 을 보다 효 로 운 하  

하여 본조 개 안을 출하 나 검토결과  7조( 리비용) 1항  부품 과 

소모품가격을 구분지워 “부품  구입가격 로 , 소모품의 가격이 소액일 경우

에는 시장이 로 하여 지아니할  있다“ 는 규 을 ”농 계 회 리에 소요

는 부품 이 당 3만원 미민일때에는 상 로 공한다고 개 함 로  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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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을 구체 로 명시하지 않음 로  는 불합리 한 과 매년 시장에게 상 리

가격  품의를 아 리하는 비능률을 덜고, 

 ◦. 동조  7조 2항 ” 부품  사천시 일 회계에 입 한다.‘를 “부품 로 

징 한 다음날까지 사천시 고에 입 하여야 한다.” 로 개 한 조항 역시 리후 

징  시한을 하지 아니하여  는 을 보완하 나   

 ◦. 1조(목 )에있어 “사천시농 계 리 ”을 “사천시농 계 회 리 ” 로개 하고 

이하 “농 계 리 을” “농 계 회 리 ” 로함  명칭상 란을 래할 뿐만 아니

라 3조 2항의 규 과도 치 는등의 이 있어 본 용어만  행조 로 

하여

 ◦. 별첨 안과 같이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.

5. 질의  답변 요지 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의결

8. 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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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

원       안         안

1 조 ( 목 ) 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

-------사천시농 계 회 리

------ 

6조(직원)(생략)

 ② 이 동 회 리

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할 있다.

7조( 리비용)①농 계 회 리에 

---

8 조 ( 실 비 보 상 ) 이 동 회 리 에

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

9조(망실 는 훼손)농 계 회 리

계----------

10조(장부비치) ---농 계 회 리

-

1조(목 )( 행과같음)

6조(직원)(생략)

 ② 이 동 리

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할 있다.

7조( 리비용)①농 계 리에 ---

8조(실비보상)( 행과같음)

9조( 행과같음)

10조(장부비치) ---농 계 리 -

(각 의 용어  회 리를 리로 

)

※. 조 번  별도 리하고 별지 식  

회 리라는 용어는 모두 리로 꿈.




